
설비의 정도(精度)관리 컨설팅 사례

TPM컨설턴트/품질기술사 권 오 운

1. 정도관리의 개요

(1)목적

설비정도관리는 공작기계를 구성하는 중요부분의 모양 및 운동의 기하학적 정밀도와 유

니트 또는 각 부품의 조립정밀도중 공작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검사하는것

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사고

기계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정밀측정기술은 매우 중요한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때

문에, 측정을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측정의 기준, 측정의방법, 주의사항과

측정기의 구조, 성능 및 취급방법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가공부품이나 공작기계의

측정정밀도는 측정치수 및 측정기구의 정밀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측정방법이나 측정

기의 취급에대해서도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한다.

기계의 부품은각 부분 모두가높은 정밀도를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부품에 있

어서도마찬가지이다. 그러므철 정도측정은 기측정물이나 부위의 필요한 정밀도에 따라

측정기를 선티해야만 능률도오르고 그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가 있는 깃이다.

(3)정도관리의 일반적 사항

①공작기계의 운진에 괼요한 성능과징밀도에영향을 미치지 않도륵설치하고조정후

시행한다.

②검사는원칙적으로 공작기계를 분해하지 않고 시행한다.

③검사는그 기계에부착시킬전동기, 전동품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하고 윤활유, 작동

유, 절삭유제등을 적정하개채운 상태에서 시행한다.

④정적 정밀도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작기계에 공작하중이 걸려있지않는 상태에서 시행

한다.

⑤검사는민칙적으로 공작기게를 각부에 걸쳐 운전하고 은도, 윤활등의 상태가거의 안

정된 후에 시행한다.

⑥개개의규격으로동일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중 어떤 하나의 방법에따른다.

⑦규격에규정한 측정기구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정밀도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구로검사해도된다.

⑧검사시이상을 발건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조정한 후 원칙적으로 처음

부터 다시 검사한다. 다만, 그 조겅이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

은 검사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좋다.

⑨공작기계의 子조상 그 공작기계의 규격에 있어서 규정된 방법을 따르기어려을 때는



이 규격항목에 표시한 방뎁중에서 선택한다.

⑩정적정밀도검사에서는 공작기개의 구조상 측징거리가 기준보다 작을 때에는 규정의

허용치의 수치를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때 환산한허용치의수치가 0.005mm미만일때에는

0.005mm로 한다.

⑪검사목적이 같은 정직 정밀도 시험의 결과와공작정밀도 검사의 결과가다를 때에는

공작정밀도 검사의 결과를 중시한다.

3.9.4정도관리 추진기술

(1)정밀도의 종류

종류 항목 도시기호 표시 방법

모양에 관

한 것

진직도 mm, µ

평면도 mm, µ

진원도 mm, µ

원통도 :mm, µ

방향에 관

한 것

직각도 mm, µ

경사도 mm, µ

평행도 mm, µ

위치에 관

한 것

동축도

(동심도)

mm, µ



종류 항목 도시기호 표시 방법

위치도
①위치도 φ :mm M

②위치도 φ : µ M

흔들림에 관한 것 mm, µ

(2)정밀도 측정 기구의 정밀도

측정기구 정밀도 비고

1. 테스트인디게이터 0.003mmol하 *KS B 5206의 1급

*KS B 5207에 규정된 것

2. 테스트바 ①진직도 및 원통도의 허용치

0 001
200 000

.
,

+FHG IKJL
mm

L:원통부의유효길이(mm)

②빈통부와 테이퍼부와의 흔들

림 허용치 =OO04mm

③센터구멍과 원통부와의 흔들

림 허용치=OO04mm

3. 곧은자 및 직각정반 진직도의허용치

0 001
500 000

.
,

+FHG IKJL
mm

*L: 유효길이(mm)

*곧은자:피측정 길이보다

큰 것 사용

4. 강선 진직도의측정시 사용되는 지름

: 6mm이하

*강선의자중에 의한 처짐

의 측정치에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시 불가

5. 측미현미경 지시눈금값 : 士0.002mm

6. 바아게이지 KS B 5201에 규정된 B급

7. 직각자 및 직각정반 직각도허용치

± +FHG IKJ0 002
200 000

.
,
L

mm

정점부터 거리 L mm에 있는

변위의 위치에서의 허용치

8. 정밀수준기 ① KS R 1352의의 제1종, 제2종

② KS R 5252의 제 I종, 제 2종



(3)공작기계의 정적정밀도 측정방법

(가) 진직도 : 진직도의정의, 표시방법, 시험 사항 및 측정방법은 다음에 따른다.(KS

B 4001-77)

①정의

직선이여야 할 기계부분또는 운동이 이상 직선에서 어긋난 정도

②표시방법

측정된 선과 기준선과의 사이의 거리의 최대차또는 기준선과이루는 각도의 탄젠트의

최대차로 나타내고, 거리는 원칙으로 기준선에 수직인 방항으로 측정한다.

③시험사항 및 측정방법(KSB 4001-77)

(나) 평행도(KSB 4001-77)

평행도의 정의, 표시방법과 시험 사항 및 측정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①정의

평행이어야 할 기계 부분 또는 운동이 평행에서 어긋난 정도

②표시방법

(a)2선 A,B의 평행도의 경우에는 한쪽 방항의 선 A를 기준으로한 2선 A, B간의 최대차

또는 서로 대응하는 위치에서 2선 A, B를 이룬 각도의 탄젠트의 최대차로 나타내고, 거리

는 원칙으로 기준선에수직인 방향으로 측정한다.

일반으로는 기준으로 하는선 A를 포함하여 서로 직각을 이루는 2평면에 다른선 B를 투

영하고, 각각의 면 위에서 측정한다.

(b)선과 면과의 평행도일 경우에는, 어느 한쪽 방향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선과 면과의

거리의최대차로나타내고, 원칙으로 기준선또는 기준면에수직인 방향으로 측정한다.

(c)면과 면과의 평행도일 경우에는한쪽 방향의 면을 기준으로 한 2면간의 거리의 최대

차로 나타내고, 원칙으로 기준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측정한다.

(다) 평면도(KSB 4001-77)

평면도의 정의, 표시방법, 시험 사항 및 측정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①정의

평면이어야 할 기계 부분의 표면이, 이상 평면에서부터 어긋난 정도.

②표시방법

평면위에서 서로 직각인 2방향에 대한 진직도로 나타낸다.



(라) 직각도(KSB 4001-77)

직각도의 정의, 표시 방법 시험 사항 및 측정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①정의

직각이어야 할 기계 부분 또는 운동이 직각에서 어긋난 정도.

②표시방법

(a)2선 A, B의 경우는 한쪽 방항의 선 A에 수직인 면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면과 다른

선 B의 평행도를나타낸다.

(b) 선과 면의 경우는 다음 2가지로나누어진다.

(i)선에 수직인 면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면과의 평행도를 나타낸다.

(ⅱ)면과 수직인 직선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선과의 평행도로 나타낸다.

(c)면과 면과의 경우는, 한쪽면에 수직인직선을 기준으로 하여, 이것과 다른 면과의

평행도로 나타낸다.

(마) 회전축의 흔들림(KSB 4001-77)

회전축의 흔들림의정의, 표시방법과 시험 사항 및 측정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①정의

회전하는 원통형 기계부분의 회전 중심의반지름 방항의 움직임의 정도

②표시 방법

축을 매우 낮은 속도로 회전시켜, 수 회전 중의 축 표면의 반지름 방항의움직임의최

대치로나타낸다.

(바) 경사도( )

경사도란 데이텀면또는 데이템 축심에 대하여 90 0 를 제외한 임의의 각도를이루는

면 또는 축심에 대한 공차역인 두평면사이에 존재하는 벗어난 크기를말한다.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를 갖는 형체에 경사도가 규제되는경우에는 그 형체의 중간면또

는 축심이 경사도규제의 기준이 된다.



(사) 진원도(○)

진원도란 회전표면(왼통, 원추, 구)의 표면상태로서 공통의 축심 수직인(원통, 원추)

또는 공통중심을 통하는(구),임의의 평면과 교차하늑 표면의모든 점이 축심 또는 중심에

서 같은 거리에 있는 상태로서 실제의 익주 표면이 들어가야 하는 동일 평면상의두개의

동심원을 경계로 하는 영역이다.

진원도 공차는표면의 요소를 규제하는 것으로 MMC를 적용시킬 수 없으며테이텀참조도

필요없고 RFS하에서 규제된다.



(그림1 )진원도 공차역

①진원도측정 : 진원도 측정은 V-블록애의한 측정법과양 센테로 측정하는 방법, 진

윌도 측정기에 치한 방법이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진원도 측정법

(아) 원통도 ( ○ )

원통도란 2개의 동심원통에 끼워진 환상(環狀)부분을 공차역으로 규정하고 부품표면은

이 범위내에 존재해야한다. 원통도 공차는 반경상의 공차역이며 진원도 공차방식을 확대

하여 원통의전표면을규제하기 위하여사용되며동시에 원통형상 표면요소의 진원도, 진

직도 및 평행도를 규제한다. 진원도는단면 또는 직경상의 측정에관해 고려되는데 비하

여 원통도 공차는원통형상의 전표면에 대하여 적용된다. 원통도는 데이텀 참조도필요없



고 MMC도 적용할 수 없다.

(그림3) 원통도공차적용예

(자) 동심도(KSB 4001-77)

동심도의 정의, 표시방법, 시험 사항 및 측정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①정의

공통의 축을 갖도록배치된 두 개의 원통의 축이 일치되지 않은 정도.

②표시방법

원총의 축에 직각인단면에 나타나는 2개의 원의 중심사이의 거리로나타내나, 편의상

이의 2배의 수치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차)위치도( )

위치도란 데이텀 또는 다른 형체와 대상이 되는 형체의 점, 선 도는 평면 사이의 완전

한 위치관계를 기슬하는 용어로서 위치도 공차는 형체의 그 진위치에 관한 위치의전허용

변형량을 말한다. 원통상에대하여 위치도가 극정하는공차역은 직경으로서 그 중심은 진

위치에있고 대상형체의 축심은 그 영역내에 있어야 한다. 또 비원통상의 스롯(slot),타

브(tabs)등에 대한 공차역은 폭공차역으로 증심면은 폭긍차 영역내에 있어야한다. 위치

도 공차방식은 기능 및 호환성이고려되어야 하는 결합부품에 보통 적용된다.

이것은 설계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보다 큰 제작공차를 허용하며 요구되는 실제 기능

검사를할 수 있다는 잇점이있다. 기능 게이지는 서로의 상호 결합부품이 최악의상태로

만든 마스터(Master)게이지로서 생각하면 된다. 위치도는 위치공차이면서도 복합된 형상

공차요소를 포함한다. 다음 그림은 직교좌표 방식에 의한 치수 및 공차와 위치도에 의한

치수 공차를비교하여나타낸 것이다.

4개의 구멍은 결합되는 상대부품의 핀이나 축에 의한 조립부품으로 생각하자.

윗그림은 직교 좌표방식에 의한 치수 및 공차를 나타낸 그림이고 아래 그림은 위치도

공차에의한 치수 및 공차를나타낸 그림이다. 윗그림에서 각 구멍은 가로 세로 0.05를



가진 정4각형의 폭공차역이고 아래 그림은 φ 0.07의 직경 공차역이다.

중간 그림에서 0.05직교 좌표공차역은 직경 0.07의 위치도 공차역과 같다. 0.13공차역

은 4개의 구멍이 상한치수(25.03)일때 적용되는 위치도공차역이다.

흑점(●)은 8개의 부품구멍을 검사할 때 구멍 중심의 분포를 나타낸것이다. 만일 직교

좌표방식을 적용하였다면 8개부품중 3개만 합격이고 위치도 공차역을 적용했을 때는 6개

가 합격이다.

결론적으로 직교 좌표방식에서 구멍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남을대각선 방항에서는 수직

방향이나 수평방항보다 큰 공차를취할 수 있음을말한다.



(4)가공부품의 정도 측정방법(KSB 4001-77)

(가) 공작 정밀도 시험의목적 및 항목 : 공작정밀도 시험은 공작물을 가공하여, 그 공

작물의정밀도를시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머, 진원도, 원통도, 평면도, 직각도, 동심

도, 분할 정밀도, 상호차의 7항목에 대하여 시행한다.

(나) 진원도 진원도의 정의, 표시 방떱 및 측정 방법은 다음에따른다.

①정 의:가공된 원통의 축에 직각인 1단면의 모양이진원에서어긋난 정도.

②표시방법 : 다음의 단면 모양에 대한 지름의최대차 또는 반지름의 최대차로 나타낸

다.

③측정방법 : 다음의 어느 한 가지 방법에 따른다.

(a)45 0 의 각도 간격을이룬 4지름을 측정하고, 그 최대차를 측정치로한다.

(b)60∼120 0 의 곡률게이지 그림 3.9.1를 사닥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구한

반지름의 최대차를 측정치로 한다(그림 3.9.1).

(그림 3.9.1)

(다) 원통도 : 원통도의정의, 표시 방법 및 측정 방법은다음에 따른다.

①정의 : 원통형으로 가공된 기계부분의 모양이 정륵한 원통에서 부터 어긋난 정도.

②표시방법 : 원통의 축을 포함한 하나의평면안에서 측정한 지름의최대차로나타낸

다.

③측정방법 : 축을 포함하고, 서로 직각인 2개의 굉면안에서 각각 측정한지름의 최대

차 가운데 큰 값을 측정치로 한다. 측정할 곳은 원통부의 적어도 양끝 및 중앙으로 한다.

(라) 평면도 : 평면도의정의, 표시방법및 측정방법은 다음에따른다

①정 의 :가공된 면이 이상 평면으로 부터 어긋난 정도.

⑧표시방법 : 평면 위에서 서로 직각인 방향에대한 진직도로나타낸다.

②측정방법 : 다음의 어느 한가지에 따른다

(a)면에 테스트 인티케이터를 대고, 이상 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이 기순면에 따라 이동시켰을 때의 지시 눈금값의 최대차를측정치로 한다. 공작물을 기

준면에따라 이동시켜도 좋다.

(b)가공면과 기준면과의 높이의 최대차를 측정치로한다.

(c)정밀 수준기를 사용하여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는 여러곳에있어서의 지시 눈금값의

최대차를 측정치로 한다.

(마) 직각도 : 직각도의정의, 표시방법및 측정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①정의 : 가공된 원통의 축과 끝면과의 이루는각 또는 가공된 2평면의 이루는각이 직

각으로부터 어긋난 정도

②표시방법 : 원통의 축과 끝면과의 직각도는다음의 (a)또는 (b)에 따르고, 2평면의

직각도는 (c)또는 (d)에 따른다.

(a)원통의 축에 직각인 평면과끝면과의평행도로 나타낸다.

(b)끝면은 직각인 평면과원통의 축과의 평행도로 나타낸다.

(c)하나의 평면에 직각인직선과 다른 평면과의 평행도로 나타낸다.

③측정방법 : 원통의 축과 끝면과의 직각도는다음의 (a)또는 (b)에 따르고, 2평면의

직각도는 (c)또는 (d)에 따른다.

(a)원통의 축에 일치시킨 회전축에부착한 테스트인디케이터를 끝면에 대고 1회전시켰

을 경우의 지시 눈금값의 최대차를 측정치로 한다(그림 3.9.2참조).

이 측정에서 미리 끝면의평면도를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다.

(그림 3.9.2)

(b)정밀 정반의 윗면에 끝을 놓고 공작물을 세워, 그림 3.9.3에 나타낸 특수 측정대의

점촉자가 원통면의 하부에 접하도록 측정대를 미끄러뜨려서, 여기에 부착한 테스트 인디

케이터를 공작물의 원통면 상부에대고 지시 눈금값을읽는다.

다음에 공작물의 지름위에 이와 반대쪽에 있는 원통면에대하여 같은 방법의 측정을하

여 지시 눈금값의 차를 구하고, 각 지름에 대한 지시 눈금값의 최대차의 1/2을 측정치로

한다.

(그림 3.9.3)

(C)직각자의 1변을 하나의 평면에 놓고, 다른 평면과 직각자의 다른 변과의 거리에 최



대차를측정치로한다.

(d)정밀각형 수준기의 2변을 각각의평면에 대었을 때에 지시 눈금값의 최대차를 측정

치로 한다.

(바) 동심도 : 동심도의정의, 표시 방법 및 측정 방법은다음에 따른다.

①정 의 :공통의 축을 갖도록 가공한 2개의 원통의 축과 일치하지 않은 정도.

②표시방법 : 원통의 축에 직각인 단면에나타나는 2개의 원의 중심의 거리로 나타낸

다.

②측정방법 : 다음의 어느 한 가지 방법에 따른다.

(a)공작물의 하나의원통에 축에 일치시킨 회전축에 원통면에대고, 회전 시켰을 때의

지시 눈금값의 최대차의 1/2을 측정치로 한다.(그림3.9.4 (a) 및 (b))

(a) (b)

(그림 3.9.4) (a)및 (b)

(b)공작물의 하나의원통면에테스트인디케이터를 대고, 이를 다른 원통면에 따라 원주

방향으로 미끄러뜨렸을 때의 지시 눈금값의 1/2을 측정치로한다.(그림 3.9.5(a)및 (b)

(그림3.9.5)

(c)정치한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하나의 훤통면에 대고, 공작물을 다른 원통의 축의 주

위에 회전시켰을 때의 지시 눈금값의 최대차의 1/2을 측정치로 한다(그림 3.9.6)



(그림 3.9.6)

(사) 분할 정밀도 : 분할 정밀도의정의, 표시 방법 및 측정 방법은다음에 따른다.

①정의 : 가공된 기계부분 위에 규정의 각도 간격을가지고 배치되어 있어야 할 분할점

이 정확한 위치에서 어긋난 정도.

②표시방법

(a)단일오차 : 인접하여있는 분할점 사이의 실제의각도와 이론적 각도와의 차이이며,

각도 또는 원호의길이로 나타낸다.

(b)누적오차 : 임의의 2개의 분할점사이의 실제의 각도와이론적 각도와의 차이이며,

각도 또는 원호의길이로 나타낸다.

③측정방법

(a)단일오차 : 하나의 원주위의 인접해 있는 분할점사이의 거리를 테스트 인디케이터

로 읽고 그 지시 눈금간과 전역에걸친 지시눈금값의 평균치와의 차를 측정치로 한다.

(b)누적오차 : 단일오차의 합을 측정치로 한다.

(아) 상호차 : 상호차의정의 및 표시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①정의 : 동일 모양으로가공한 긍작물의 해당 측정 항목에 대한 모양 또는 치수의 불

규칙 정도.

②표시방법 : 공작물 전수에 대하여해당 측정 항목에 대한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

치와의차로 나타낸다.

『주(*)』필요할 경우에는, 하나의 공작울의 해당 측정 항목에대한 측정치의평균치로

한다.

(5)정도검사의 기록, 평가

(가) 정도검사기록

정도검사실시후 기계별, 부품별 정도검사 성적서에검사결과를 기록하고관련부서로 통

보를 해주며, 결과치가 본 기준에벗어나 불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관련부서가 협의하여

정도보정계획을 수립하여 보정작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서식 제3호로 집계하여관련부

서로 통보한다.

단, 제품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인하거나 정도보정시간으로 인하여 생산에 막대한영

항을 초래할경우에는별도의 헙의를 거쳐 보정작업의 시기등을 조정한다.

①공작기계의 정도검사 SHEET(서식 제1호)



②가공부품의 정도검사 SHEET(서식 제2호)

(나) 정도검사평가

정도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월별, 분기별, 년도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발췌 및

대책을수립하여개선, 실시한다.

①부서장관리항목일람표

②공작기계 정도검사

③가공부품 정도검사

(3)정도검사 시기 및 조건

(가) 공작기계의 정도검사

①신설시정도검사

설비계획부서(생산기술부)가 기 발주 입고된 설비의설치 완료후 정도검사의뢰시 시행

②돌발 정도검사

양단설비로서 돌발적으로 제품의 정도가 불량판정된 경우 사용부서 (제조)에 의해 보전

부서도의뢰시 또는 보전부서의 자체 점검중정도불량징후가 있어 정도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될때 시행

③정기 정도검사

양산설비에 대한 정도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

단, 설비의 특성 및 노후로 인해 검사주기는 변할수있다.

④처분대상설비 발생시 정도검사

설비의 노후 및 불용판단에 의해 사용부서(제조부서)가 처분 대상 설비로발생시킬경

우 보전부서로 이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설비정적정도검사를 의뢰시 시행

(나) 가공부품의 정도검사

①외주 가공품입고시 정도검사

가공전문 업체에 구입의뢰하여 입고된 부품이 도면의 치수 및 규격의 정밀도를 측정하

고자 할때 시행

②자작가공품 제작완료시 정도검사

자작 가공풍의 치수 및 규격의정밀도를측정하고자 할때 시행

(다) 정도검사 측정조건

공작기계 및 가공부품의 정도검사는 KS에 준하는 조건하에서 실시

(4)정도보정 및 사후관리

(가) 정도보정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치가 본 규격을 벗어나불량으로판정된 경우에는 보전부서와

관련부서(사용부서, 계획부서)가 문제점 및 대책회의를 통하여 보정계획을 수립하여 정도



보정작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 4호 서식으로집계하여 관련부서로 통보한다. 단, 제

품의 정도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정도 보정시간으로 인하여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보정작업의 타당성 및 시기를 조정한다.

(나) 사후관리

정도검사 결과친에대한 이력관리를 통하여 정도의 경향관리를 시행하고정부에서 지정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정밀기슬 등급실태조사를 통하여사후관리감사에 만전

을 기한다. 강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실시함으로써

정밀도를 유지, 관리한다.

정밀기술등급 지정공장 사후관리감사는 설비정도관리 기준(KES U-A100)에 따른다.

가공부품 정도검사 SHEET(서식 제2호)

약 도

주:No→측정정Point (A,B,C,D,E,……)

품 명

규 격

도면No

수 량

메이커

입고일

용 도

판 정

검사원

샘플No Point No 규격 측정치 판정 샘플No Point No 규격 측정치 판정

3.9.5 정도관리추진용 양식사례

▶설치정도검사 대상설비 및 항목리스트

설비 부위 정도검사항목 기준 검사방법 기록지명

▶정비후정도검사결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표준명(조사요함)


